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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 논의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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Ø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의 보편화, 스마트폰의 확산

- 새로운 유형의 지급결제서비스, 다양한 비금융기업의 지급결제 시장 참가 등

에 따른 소액 결제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음

- 고객의 지급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 및 고도화

Ø국내외에서 온라인 및 모바일 결제서비스의 활성화, 비금융기업

의 지급서비스 시장 진출, IT와 금융의 융합 현상 가속화, 가상화

폐의 등장 및 발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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Ø 실시간 소액결제 (또는 자금이체) 서비스는 지급인이 이체를 실시한 지 수 초에서 수 분

후 또는 당일중 수취인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

Ø 실시간 소액결제 서비스를 위해서는 소액결제시스템이 금융기관간 거래를 실시간으로

최종 결제하거나 제도적으로 최종결제 전 자금인출을 허용해야 함

Ø 한국, 일본, 남아공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금융기관간 자금이체시 고객이 자금을 실

제 수취하는데 1영업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

Ø 2000년대 후반부터 영국, 스웨덴, 싱가포르, 덴마크 등이 소액결제시스템 개편을 통해

실시간 소액결제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호주, 미국 등도 논의가 진행중

1. 실시간 소액결제 서비스 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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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실시간 소액결제 서비스 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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Ø 전세계적으로 스마트폰 보급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모바일 결제서비스 시장이 확대

§ 시장조사기관 Capgemini는 전세계 모바일 결제건수가 2011년중 약 70억건에서 2015년에는 약 470억건으로 성

장할 것으로 전망

§ 국내에서도 2014년말 스마트폰 가입자수가 4,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모바일 결제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토

대가 마련

2. 모바일 결제의 활성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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Ø 스마트폰 보급 이후 국내 모바일뱅킹 및 모바일결제 이용규모가 급증

§ 모바일뱅킹 서비스 등록고객수는 2009년말 약 1,000만명 수준에서 2014년말 6,000만명 수준으로 급증

§ 모바일뱅킹을 이용한 자금이체 규모 또한 빠르게 증가하여 2014년중 일평균 271만건 및 1.8조원 기록(2009년과

비교하면 건수는 10.5배, 금액은 6.9배 증가한 수준)

2. 모바일 결제의 활성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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Ø 모바일카드 이용규모는 앱(app) 방식의 카드발급이 확산되면서 빠른 성장세를 지속

§ 2014년말 현재 모바일카드 발급장수는 1,599만장으로 2013년말(450만장)에 비해 3.5배 증가

§ 모바일카드를 이용한 결제금액도 2014년중 일평균 191억원으로 전년대비(26억원) 7.3배 증가

2. 모바일 결제의 활성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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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해외 현황

Ø (제공서비스)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는 i) 지급결제대행(PG) 및 결제대금예치 업무, ii) 

개인간(P2P) 이체 및 송금, iii) 금융기관과 제휴를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 등으로 구분

Ø 미국의 이베이(eBay), 구글(Google), 아마존(Amazon), 중국의 알리바바(Alibaba) 등 글

로벌 IT 기업들은 자체 플랫폼을 기반으로 온라인 지급서비스를 활발히 제공

§ 이베이의 페이팔(PayPal), 알리바바의 알리페이(Alipay) 등은 자체 선불지급수단을 도입하여 이메일 주소 또는 휴

대전화 번호를 이용한 개인간 송금, 전자상거래 대금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

§ 페이팔, 아마존, 알리페이 등은 은행이나 자산운용사와 연계하여 대출을 중개하거나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서비스

도 제공

3.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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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해외 현황

3.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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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해외 현황

Ø 구글, 애플(Apple) 등은 스마트폰 보급, 모바일 상거래 증가 등에 대응하여 모바일지갑

(mobile wallet)을 통한 지급서비스도 제공

Ø 자체 선불예치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실물의 직불카드를 발급

Ø 스마트폰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활용하는 모바일 POS(Point of Sale)를 도입

Ø 애플페이, 삼성페이 등 스마트폰을 오프라인 지급수단으로 활용

3.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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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해외 현황

3.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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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국내 현황

Ø 과거부터 주로 이동통신사가 은행 및 신용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해 모바일 지갑

등의 서비스를 제공

Ø 최근 다음카카오, 네이버, 삼성 등이 자체 플랫폼을 기반으로 지급서비스를 제

공(계획)

§ 다음카카오: 2014.9월부터 신용카드 간편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를 제공

§ 다음카카오: 2014.11월부터 모바일 송금서비스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뱅크월렛카카오

제공

§ 네이버: 기존의 네이버 체크아웃 서비스, 마일리지, 네이버캐쉬 등을 통합하여 신용카드

간편결제 서비스 및 선불지급수단인 네이버페이를 제공할 계획(2015.6월)

§ 삼성전자: 새로운 모바일 지급서비스인 삼성 페이(Samsung Pay)를 2015년 하반기에 출

시할 계획

3.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시장 진입



핀테크의 주요 업무분야

분야 업무 내용

해외송금 기존의 높은 수수료, 기 결제처리 시간, 불명확한 환율문제 등을 해결

모바일결제
기존 온라인 뱅킹의 숫자입력 방식에서 발생하는 실수를 방지하기
위해 청구서 사진 첨부 방식으로 단순화,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용카
드 리더기

개인자산관리
높은 최소투자금액, 불투명한 요금구조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모바일
앱 등을 통해 개인의 투자 목적에 맞는 자산을 관리, Peer-to-peer
lenders

크라우드 펀딩
은행 및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기가 어려웠으나 소프트
웨어 플랫폼 제공으로 자금지원

대출 하루 1%의 이자를 받는 소액 단기 신용대출 회사
가상화폐 취급 비트코인 거래소, 지갑 발행 및 관리 등

Ⅱ. 지급결제 혁신 동향

3.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시장 진입

Ø 핀테크(Fintech)란 IT 기술을 금융서비스에 활용하는 포괄적 현상으로 이미 PayPal 등

이 지급결제서비스에 활용 -> 현재는 다양한 금융서비스 영역으로 확장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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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비트코인(Bitcoin) 시장 현황

Ø (비트코인 가격) 2014년중 비트코인 가격은 약 60% 정도 하락하여 250달러 내외 수준

Ø (비트코인 수취 가맹점)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수취하는 사업체는 2013년말 약

36,000개에서 2014년말 약 82,000개로 2배 이상 증가

4. 가상화폐의 성장 및 전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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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비트코인 시장 현황

Ø (비트코인 관련 스타트업 투자) 비트코인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북미와 유럽 지

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거래소 Korbit 등이 총 6.5백

만달러 투자 유치

Ø (보안사고 지속) 2014년중에도 대표적인 비트코인 거래소를 대상으로한 해킹 및 도난

사고가 지속되어 관련 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지속

4. 가상화폐의 현황 및 전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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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전망

Ø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세 및 관련 보안사고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관련 투자 또

는 관련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관련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확장

§ 최근에는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을 지급서비스 뿐 아니라 일종의 플랫폼으로써 이메일, 모바일 메신저 및 클라우

드 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자 하는 “비트코인 2.0” 또는 “암호화화폐 2.0” 논의가 활발

Ø 미국을 중심으로 비트코인 거래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체계가 마련되고 영국 등도 유

사한 규제안을 마련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여타 국가에서도 소비자 보호 및 불법적인

이용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화 가능성 존재

* 예: 미국 뉴욕주의 비트코인 인가 법안(Bitlicense) 제정(2015.2월)

4. 가상화폐의 현황 및 전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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Ø 2010년 이후 주요국은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, 다양한 지급

서비스 제공을 위해 “지급결제제도 장기 발전전략”을 수립하여 추진중

① 대부분 소액결제시스템 및 지급수단의 개선 또는 혁신에 초점

§ 실시간 자금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액결제시스템을 개편하거나 관련 시스템을

신규 개발

§ 다양한 전자지급수단의 개발 및 확산을 통해 현금 및 장표 방식의 지급수단 대체를 가

속화

② 국가간 지급결제시스템의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해 지급결제 관련 국제표준을

도입하기 위한 전략 모색

§ 덴마크, 호주, 캐나다, 영국, 미국 모두 공통으로 기존 및 신규 지급결제시스템에 금융거

래에 관한 새로운 국제표준인 ISO 20022 도입을 검토

5. 주요국의 지급결제제도 발전전략 수립 및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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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주요국의 지급결제제도 발전전략 수립 및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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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소액결제 혁신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및 안전성 강화

2. 금융과 IT 융합 활성화 지원

3. 지급결제 관련 국제 표준의 도입



1. 소액결제 혁신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및 안전성 강화

19/24

1) 간편결제 활성화를 통한 지급거래의 효율성 제고

Ø 최근 IT 기술의 발달로 보다 간편하고 빠른 지급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

는데 우리나라에서도 PayPal과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가 활성화될 필요

§ 모바일의 경우 최근 비금융기업의 간편결제 서비스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나 향후 서비스 확산을 위해서는 보

다 다양하고 많은 수의 가맹점 확보가 요구됨

§ 인터넷 결제의 경우 active-x와 같은 국내 환경에 특화된 기술 대신 표준 웹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

함으로써 지급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늘어나는 국가간 거래에도 대응할 필요

2) 금융보안 및 소비자 보호 강화

Ø 지급거래에서 모바일, 인터넷 채널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보안사고의 위험성도 증가할

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

§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안기술의 개발 및 적용이 요구

§ 비금융기업의 시장참가로 인해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명확히 할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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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비금융기업의 시장 진출과 신규 서비스 등장에 대비한 규제체계 정비

Ø 금융기관을 통한 오프라인 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한 기존의 금융규제는 비금융기업의

시장참가 및 모바일 채널을 통한 서비스 제공 등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움

Ø 최근의 온라인, 모바일 중심의 전자금융 혁신 동향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체계 마련 필요

2) 전자금융거래법 규제체계 검토 및 개정: 사전 진입규제 완화, 사후 점검 강화

Ø 혁신적 기술을 갖춘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나친 규제 준수의 부담 없이 다양한 서비스를

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

§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은 엄격한 사전 규제를 요구하고 있어 자본금 규모, 인력 면에서 소

규모의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 시장에 선보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

* 금융위원회, “IT.금융 융합 지원방안”, 2015.1.27 보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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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사례> EU의 전자화폐 지침 및 지급서비스 지침 개정

1) 전자화폐 지침(EMD: Electronic Money Directive) 개정

Ø EC는 2000.9월 제정한 ‘전자화폐 지침'을 비금융기관의 전자화폐 발행 및 관련 서비스

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09.9월 개정

§ 전자화폐의 정의를 기술중립적이면서도 미래에 실현가능한 상품도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

§ 전자화폐 발행기관의 설립자본금 규모를 1백만 유로에서 35만 유로로 인하

§ 전자화폐 발행기관이 추가적인 인증 및 등록절차 없이 여타 지급서비스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가 등

2) 지급서비스 지침(PSD: Payment Services Directive) 개정

Ø EC는 비금융기업의 서비스 제공 범위 및 인가 요건 등을 정한 지급서비스 지침(2007년

제정)을 2013.7월 전면 개정하여 소비자 보호 및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경쟁을 촉진

§ 제3자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도 지급서비스 지침 적용

§ 부정거래시 개인의 최고 책임한도를 축소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

§ 인터넷 결제의 보안 요건 강화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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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지급결제 관련 국제 표준의 도입

Ø 국가간 재화 및 금융거래 활성화와 이에 따른 지급거래 규모 증가로 인해 국가간 지급

결제시스템의 상호호환성(interoperability) 확보가 주요 과제로 제기됨

§ EU는 ‘유로화 입출금이체에 대한 규정’(Regulation establishing technical and business requirements for 

credit transfers and direct debits in euro)에서 금융기관 등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와 대량이체서비스를 이용

하는 대기업은 2014.2월(요청에 의해 2016년까지 연장)까지 ISO 20022 메시지 포맷을 도입해야 한다고 명시

Ø 이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지급결제제도 발전 전략 가운데 하나로 지급결제 관련 국제 표

준인 ISO 20022의 도입을 포함

Ø 국내에서도 장기적으로 국제 표준을 도입함으로써 국가간 지급거래 정보의 상호호환성

을 확대할 필요

- 다만 새 표준 도입시, 기존 시스템 이용자의 부담이 클 수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할 수

있는 단계적 도입방안의 모색이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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